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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RCEP 협정 개요

의 의

 본 협정은 전 세계의 GDP, 무역 총액 및 인구의 약 30%, 일본

의 무역 총액 중 약 50%를 차지하는 지역과의 경제연계협정. 

 역내 무역·투자 촉진 및 공급망 효율화를 위하여 시장접근을 개

선하고 발전 단계와 제도가 상이한 다양한 국가 간에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등의 폭넓은 분야의 규정을 정비. 

ASEAN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한국, 호
주 및 뉴질랜드

■인구

22.7억 명(2019년)

(전 세계의 약 30%)

■GDP

25.8조 USD(2019년)

(전 세계의 약 30%)

■무역 총액(수출)

5.5조 USD(2019년)

(전 세계의 약 30%)

 2012년 11월 RCEP 협상 개시 선언.
 2020년 11월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서명.
 2022년 1월 1일 발효 예정.

(2021년 11월 2일까지 일본 외에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뉴질랜드가 비준서 등을 기탁하여 발효 요건을 충족)

경 위

대 상 분 야

상품 무역／원산지 규정／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무역구제／서비스 무역／자연인의 일시 이동／투자／지식재산／전자상

거래／경쟁／중소기업／경제 및 기술협력／정부조달／분쟁해결 등 3

참 여 국

※ 인도(2019년 11월 이후 협상 불참)의 경우 복귀를 촉구했으나 작년 서명에 불참. 협정

은 발효일부터 인도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고 규정(인도 이외의 국가에는 협정

발효 후 18개월째 되는 날에 개방). 또 인도의 향후 가입 원활화 및 관련 회의 옵서버

참가 용인 등을 규정한 15개국 장관선언문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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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중 RCEP 참여국 비중

(2020년 ※확정치)

공업제품
 14개국 전체에서 약 92%의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확보.
 중국 및 한국의 무관세 품목 비율이 상승(중국: 8%→86%, 한국: 19%

→92%).
(최종 관세 철폐 품목의 예)
• 중국: 전기자동차용 중요 부품(모터의 일부, 리튬이온 축전지 전극·소재의 일부), 

휘발유차용 중요 부품(엔진부품의 일부, 엔진용 펌프의 일부), 철강제품(열연강판
의 일부, 합금강의 일부) , 섬유제품(합성섬유직물의 일부, 부직포)

• 한국: 자동차부품(캠샤프트, 에어백, 전자계 부품), 화학제품(액정 보호 필름 원료), 
섬유제품(합성섬유직물의 일부, 면직물의 일부)

• 인도네시아: 철강제품(스프링의 일부, 저장조·탱크)
• 태국: 디젤엔진부품의 일부

농림수산품 등
 중국 등과의 사이에서 일본의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확보.
(최종 관세 철폐 품목의 예)
• 중국: 즉석밥 등, 쌀과자, 가리비, 연어, 방어, 절화, 소스혼합조미료, 청주
• 한국: 과자(사탕, 판초콜릿), 청주
• 인도네시아: 쇠고기, 간장

공업제품
 화학공업제품, 섬유·섬유제품 등은 관세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 

농림수산품 등
 중요 5대 품목(쌀, 보리,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감미자원작물)을 관세 삭감·철폐에

서 제외.
 중국에 대해서는 닭고기조제품과 채소 등(양파, 파, 당근, 표고버섯, 냉동 토란, 냉동

브로콜리, 뱀장어조제품 등)을 관세 삭감·철폐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

일본 상품의 RCEP 협정 당사자 시장에 대한 접근
【대 일본 관세 철폐율(품목수 기준)】 86%~100%(ASEAN·호주·뉴질랜드), 86%(중국), 83%(한국)

RCEP 협정 당사자 상품의 일본 시장에 대한 접근

일본의 수입 중 RCEP 참여국 비중

(2020년 ※확정치)

Ⅰ-2 시장접근 교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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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관세 철폐율(품목수 기준)】 88%(대 ASEAN·호주·뉴질랜드), 86%(대 중국), 81%(대 한국)

총 68.4조 엔

총 68.0조 엔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Ⅰ-3 규정 분야

투자
 내국민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및 이행요건(기술 이전 요구 및

로열티 규제 포함) 금지(이들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각 당사자의 조
치는 유보 목록에 기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
전을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할 의무 및 정당한 보상 등을 지불하지 않
는 수용 금지 등을 규정.

자연인의 일시 이동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의 수행에 종사하는 자연인의 일

시 입국 및 체류 허가 및 절차 등을 진행할 시의 규범을 규정.

지식재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특허 등을 대

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행사에 대해 규정.
 유명상표 및 부분 산업디자인 보호, 악의적 상표 출원 거절·등록 취소

권한, 직권에 의한 수입 금지 절차 확보에 관한 의무 등을 규정.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전자적 전송에 관세 불부과, 컴퓨터 설비

의 위치 요구 금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Data 
Free Flow), 전자서명, 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

경쟁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과 규정의 채택·유지 및 집행, 기

업의 소유 형태를 불문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 경쟁 당국 간의 협
력 추진 등을 규정.

중소기업·경제 및 기술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과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활

동 추진 등을 규정.

정부조달
 중앙정부기관이 실시하는 정부조달 법과 규정 및 절차의 투명성 확

보 등을 규정.

분쟁해결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한 협의, 패널 절차 등을 규정. 5

상품 무역
 내국민 대우 의무 외 비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요청에 대한 대응 의

무 및 수입허가절차 변경 시의 통보 의무 등을 규정.

원산지 규정
 본 협정상 관세 철폐 또는 삭감 대상이 되는 원산지 상품의 인정

요건 및 증명 절차 등을 규정.
 다른 당사자의 원산지 재료를 자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할 수 있

음(누적)을 규정.
 제3자 증명 및 인증수출자 제도를 채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생산

자·수출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도 도입할 것임을 규정. 이와 더불
어 일본은 발효 시부터 수입자 자기신고 제도를 도입.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관세법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 있는 적용을 확보함과 동시

에 사전심사결정 제도와 통관 절차에 수치 목표를 설정하는 등 통
관 신속화와 통관 절차 간소화에 도움이 될 규범을 규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적용의 투명성 확보 및 당사자 간의 협력

강화를 규정.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상품 생산방식 등에 관한 요건 및 이들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평가

하기 위한 절차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 및 투명성 확보에 관한 의무 등을 규정.

무역구제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에 대해 투명성 확보 및

절차 등을 규정.

서비스 무역
 서비스 무역에 관한 내국민 대우 의무, 시장접근 의무, 최혜국 대

우 의무, 규제·조치의 투명성 확보 등을 규정. 금융 서비스, 통신 서
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추가적인 규범 등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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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2.2조 용어의정의및적용범위

제2.3조 내국과세및규정과관련해그밖의당사자들의상품을국내상품과동등하게
취급할(내국민대우) 의무를규정

제2.4조 부속서Ⅰ(관세양허표)에포함된자신의양허표에따라다른당사자들의원산지
상품에대한자신의관세를인하하거나철폐할의무를규정

제2.6조 동일품목에대해여러적용세율이있을때적용할관세율을결정하기위한규정을
마련

제2.10조 국내법과규정에규정된대로명시된기간내에재수출될의도인상품등일정
조건을충족할경우상품의무관세일시반입을허용하는의무를규정

제2.16조 WTO협정또는본협정에기초한것외에는다른당사자의상품의수입또는
수출에대하여비관세조치를채택하거나유지하지않을의무를규정

제2.19조 수입허가절차와관련해새로운절차를채택할때나기존절차를수정할때는
일정기간내에통보해야할의무를규정하고통보할항목등을규정

내국민 대우 의무 외에 부속서Ⅰ(관세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당
사자들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신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할 의무를 규정. 동일
품목에 대해 여러 적용 세율이 있을 때 적용할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

※RCEP 협정에 품목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 할당 제도, 가공·수선을 위해 수출된 화물의
면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주요 규정

Ⅱ-1 상품 무역 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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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각 당사자는 부속서Ⅰ(관세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
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신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일본의 양허 내용은 국가별로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①대 ASEAN·호주·뉴질랜드 ②대 중국 ③대 한국 ※양허표 비고란 참조

일본 측 양허표(부속서Ⅰ)

세번
수입 상품의 세번(HS 2012)에 기초
함

기준세율
관세가 인하될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개시 기준이 되는 세율을
표시. 
※부속서Ⅰ의 목적상, 각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세율은 2014
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각국의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반영한다.

구분: Ｕ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
부터 제외됨

Ⅱ-2 RCEP 협정상 일본 측 양허표(부속서Ⅰ)



일본 측 양허 패턴

①즉시 철폐 협정 발효일에 관세를 철폐

②11년차에 철폐 협정 발효일부터 11회에 걸친 매년 균등한 관세 인하를 통해 기준세율을 11년차에 철폐

③16년차에 철폐 ・협정 발효일부터 16회에 걸친 매년 균등한 관세 인하를 통해 기준세율을 16년차에 철폐
・협정 발효일부터 15년차까지는 기준세율을 유지하고 16년차에 철폐

④21년차에 철폐 협정 발효일부터 21회에 걸친 매년 균등한 관세 인하를 통해 기준세율을 21년차에 철폐

⑤기준세율 유지 협정 발효일부터 기준세율을 유지

⑥삭감 ・협정 발효일에 일정 관세 인하 후 그 세율을 유지
・협정 발효일부터 11년차(또는 16년차)까지 매년 균등한 관세 인하를 실시, 11년차(또는
16년차) 이후는 그 세율을 유지

⑦제외 품목
(양허표 구분: Ｕ)

관세 철폐 등의 양허 없음

관세 인하・・・해당하는 해의 첫날에 실시

대상국 관세 인하 기간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첫 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일부터 이후 3월
31일까지의 기간.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4월 1일~3월 31일까지의 기간.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첫 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일부터 이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

Ⅱ-2 RCEP 협정상 일본 측 양허표(부속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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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RCEP 참여국 상품의 일본에 대한 접근
(1) 중요 5대 품목(쌀, 보리,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감미자원작물)을 관세 삭감·철폐에서 모두 제외.

(2) 농림수산품의 관세 철폐율은 TPP, 일본-EU EPA(각 82％)보다도 대폭 낮은 수준으로 억제.

(대 ASEAN·호주·뉴질랜드는 61%, 처음으로 EPA를 체결하는 중국은 56%, 한국은 49％)

Ⅱ-3 각 상품의 합의 개요(농림수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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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중국 한국 ASEAN·호주·뉴질랜드

중요5대품목등
(쌀, 보리,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감미자원작물,닭

고기·닭고기조제품)

관세삭감·철폐에서제외

채소·과수등

・생산자단체가가공·업무용으로국산품의
반격을도모하고자하는많은품목을관세
삭감·철폐에서제외. 

・국산품만으로는국내수요를충당하기힘
든것과국산품과는명확히구분되어있는
것은장기에걸친철폐기간을확보. 

채소는기본적으로관세삭감· 철폐
에서제외하는등대중국이상의품
목을관세삭감·철폐에서제외. 

TPP, 일본-EU EPA보다도대폭낮
아기체결된EPA 범위내수준.

임산물

・품목절반을관세삭감·철폐에서제외. 

・관세삭감·철폐는수입실적이없거나소
액인품목에한함.

・품목약1/3을관세삭감·철폐에서
제외. 

・관세삭감·철폐는수입실적이없
거나소액인품목에한함.

TPP, 일본-EU EPA보다도대폭낮
아기체결된EPA 범위내수준.

수산물

・생산자단체가가공·업무용으로국산품의
반격을도모하고자하는많은품목을관세
삭감·철폐에서제외. 

・국산품만으로는국내수요를충당하기힘
든것과국산품과는명확히구분되어있는
것은장기에걸친철폐기간을확보. 

대중국이상의품목을관세삭감·철
폐에서제외. 

TPP, 일본-EU EPA보다도대폭낮
아기체결된EPA 범위내수준.



품 목 현 관세율 합의 내용

중국

즉석밥 등 10% 21년차 철폐

쌀과자 10% 21년차 철폐

소스혼합조미료 12% 21년차 철폐

간장 12% 21년차 철폐

초콜릿과자 8%, 10% 11년차 또는 16년차 철폐

절화 10%, 23% 11년차 또는 21년차 철폐

가리비(※양식용(무관세) 제외) 10% 11년차 또는 21년차 철폐

방어 7% 11년차 또는 16년차 철폐

연어 5%, 7%, 10% 11년차 또는 21년차 철폐

명태 5%, 7% 11년차 또는 21년차 철폐

합판(침엽수) 2% 11년차 철폐

한국

캔디 8％ 10년차 철폐

판초콜릿 8％ 즉시 철폐 또는 10년차 철폐

건축용 목공품(창, 문, 기둥과 들보) 8％ 10년차 철폐

인도네시아
쇠고기 5％ 즉시 철폐 또는 15년차 철폐

간장 5％ 10년차 철폐

일본 상품의 RCEP 참여국에 대한 접근

(1) 14억 인구를 둔 거대 시장인 중국으로부터 가리비 등의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확보. 

(2) 또 한국으로부터 캔디, 판초콜릿 등의 과자, 인도네시아로부터는 쇠고기 등에 대해 관세 철폐 확보. 

Ⅱ-3 각 상품의 합의 개요(농림수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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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첫 경제연계협정 체결 상대인 중국, 한국으로부터 관세 분야에서 다음의 성과

＜중국＞
• 대 일본 무관세 품목 비율 상승(8%→86%). 

• 자동차부품과 관련해 약 87%의 품목(대 중국 수출 5조 엔)을 관세 철폐. 

(예) 전기자동차용 중요 부품(모터, 리튬이온 축전지 전극·소재 등)
휘발유차용 중요 부품(엔진부품, 캠샤프트, 엔진용 펌프 등)

• 주요 수출 품목인 중대형차 일부 등(대 중국 수출 3,000억 엔)에 대해 중국이 스스로 인하한 세
율(25%→15%)을 협정상에서 약속해 재인상을 방지. 

• 철강제품(예: 열연강판의 대부분, 합금강의 일부) 및 가전(예: 오븐, 전자레인지, 냉장고), 섬유제

품(예: 합성섬유(장섬유) 직물의 대부분, 부직포) 등의 관세 철폐. 

＜한국＞
• 대 일본 무관세 품목 비율 상승(19%→92%). 

• 자동차부품과 관련해 약 78%의 품목(대 한국 수출 1,900억 엔)을 관세 철폐. 

(예) 캠샤프트, 에어백 및 그 부품, 전자계 부품 등

• 화학제품(대 한국 수출 1.1조 엔, 예: 액정 디스플레이용 보호 필름 원료), 섬유제품(예: 합성섬
유(장섬유) 직물의 대부분, 면직물의 대부분) 등도 관세 철폐. 

2．대 ASEAN의 경우 기존 경제연계협정 대비 추가분 확보

＜인도네시아＞ 철강제품(예: 저장조·탱크, 스프링의 일부), 캠핑카

＜태국＞ 자동차부품의 일부(예: 디젤엔진부품의 일부)

＜캄보디아＞ 승용차 일부 ＜라오스＞ 승용차의 대부분 등

※ 무역액 수치는 일본의 각국에 대한 수출액의 2012년 및 2013년 평균액을 토대로 산출. 

Ⅱ-3 각 상품의 합의 개요(공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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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密性○Ⅱ-3 각 상품의 합의 개요(공업제품)

※섬유제품 등의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동 제도와 RCEP 협정 세율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

품목명 구체적 품목

양허 내용(주: 유관세 품목) 기준세율
(2014년 1월 현재

MFN)
(주: 유관세 품목)

대 ASEAN·
호주·뉴질랜드

대 중국 대 한국

산업용
알코올

변성알코올 16년차 철폐 제외 27.2% 외 종량세

에틸알코올 16년차 철폐 제외 10%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등
(바이오디젤 제외)

대부분 즉시, 
일부는 16년차 철폐

즉시, 16년차 철폐, 제외 등

2.2~7.9% 외 종량세

바이오디젤
대부분11년차, 

일부는즉시, 16년차철폐
대부분16년차,

일부는즉시철폐, 제외
대부분 제외,

일부는 즉시 철폐 등

화학
무기화학품, 유기화학품,

플라스틱제품 등
대부분 즉시 철폐 즉시, 11년차 철폐 등 1.6~6.5% 외 혼합세

가죽·신발

가죽, 가죽제품, 모피,
젤라틴, 글루 등

대부분 16년차 철폐, 
일부는 관세 유지

16년차, 21년차 철폐, 
제외

제외

가죽신 기타 신발 등
16년차 철폐,
관세 유지

21년차 철폐, 제외 등 제외

섬유·섬유제품
(※)

실, 직물, 기타 섬유
제품(의류 제외)

대부분
즉시 철폐

즉시, 11년차 철폐 등
대부분

즉시 철폐
2~12.6% 외 혼합세

의류
대부분 즉시,

일부는 16년차 철폐 등
대부분 16년차,

일부는 11년차 철폐
대부분

16년차 철폐
4.4~13.4%

비철금속
구리, 니켈,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등
대부분 즉시,

일부는 16년차 철폐 등
즉시, 11년차,

16년차 철폐 등
즉시, 11년차 철폐,

제외 등
2~7.5% 외 혼합세

2.7~28%
1차 세율: 12~16%, 

2차 세율: 30%

3.4~30%
1차 세율: 17.3~24%, 
2차 세율: 30% 또는
2,400~4,300엔/pair

양자 중 고액



RCEP 참여국 상품의 일본에 대한 접근일본 상품의 중국·한국에 대한 접근

중국 한국

현 관세율 합의 내용 현 관세율 합의 내용

맥주 무관세 무관세 30% 20년차 철폐

병입 포도주 14% 11년차 철폐 15%
10~15년차

철폐

청주 40% 21년차 철폐 15% 15년차 철폐

위스키 5%
11년차 철폐

(주1) 20%
10~15년차

철폐

소주 10% 21년차 철폐 30% 20년차 철폐

궐련 25% 제외 40% 제외

정제염 무관세 무관세 8% 15년차 철폐

현 관세율 합의 내용

맥주 무관세 무관세

병입 포도주
15% 또는

종량세(주2)
16년차 철폐

소흥주／막걸리 42.4엔/L 21년차 철폐

위스키 무관세 무관세

바이주／소주 16% 21년차 철폐

궐련 무관세(주3) 제외

정제염 0.5엔/kg 제외

(주1) 교섭 시의 관세율인 10％에서 단계적으로 삭감해 11년차에 철폐 (주2) 병입 포도주 관세율은 15% 또는 125엔/L 중
낮은 세율. 다만, 그 세율이 67엔/L 이하일 경우 67
엔/L

8.5%＋290.70엔/1000개비)

(주3) 궐련은 잠정 무관세(WTO 협정 세율: 

일본이 지금까지 EPA를 체결한 적이 없던 중국·한국과의 사이에서
청주를 비롯한 일본산 주류 관세 철폐 확보. 

Ⅱ-3 각 상품의 합의 개요(주류, 담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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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재무성 관세국 원산지규정실
재무성·세관 EPA원산지센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원산지 규정·원산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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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RCEP 원산지 규정 구성

Ⅱ.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상품(제3.2조)
－2 누적(제3.4조)
－3 최소 공정 및 가공(제3.6조)
－4 최소허용수준(제3.7조)
－5 RCEP 협정의 운송 기준(제3.15조)

Ⅲ. 원산지 절차

－1 원산지 증명(제3.16조)
－2 연결 원산지 증명(제3.19조)
－3 일본 수입 시의 원산지 증명 절차
－4 검증(제3.24조)
－5 기록 유지 요건(제3.27조)
－6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제3.30조)

Ⅳ. RCEP 협정의 관세 차별(제2.6조)

Ⅴ. 기타

목 차



【대표적인 규정】
제1절원산지규정

〈원산지상품〉
①완전생산상품②원산지재료로만생산된상품또는③품목별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상품은RCEP 협정의원산지상품임. 

〈누적〉
타국의원산지상품을자국의원산지재료로간주하는부분누적을채택. 생산행위의누적과관련해모든서명국에대한협정발효후
검토를개시할의무를규정.

〈최소허용수준〉
HS 제1류~제97류상품은가치를기준으로규정. HS 제50류~제63류상품에만중량기준규정이있으며가치기준과비교해선택가능.

제2절원산지운영절차

〈특혜신청절차(증명제도)〉
・①제3자증명②인증수출자에의한자기증명③수출자또는생산자에의한자기신고가채택됨.
・일본으로의수입의경우수입자에의한자기신고도이용가능.
・당사자의수출자또는생산자에의한자기신고도입에는유예기간이마련됨.
・연결원산지증명이채택됨.

〈확인절차(검증)〉
수입국세관에의한①수입자에게정보요청②수출자·생산자에게정보요청③수출국의발급기관또는권한있는당국에게정보요
청④수출자·생산자시설에대한방문(수출국당국등의동의를요함)이규정되어있음.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규정(PSR)

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여생산된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인증받기위한요건이상품HS 코드별로규정되어있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등.

부속서3-나최소정보요건

원산지증명서(제3자증명), 원산지신고(자기신고)의최소정보요건이각기규정되어있음.

Ⅰ RCEP 원산지 규정 구성

 RCEP 원산지 규정 장(제3장)은 원산지 상품의 정의(원산지 기준) 및 RCEP 세율 적용을 위
한 신고 절차(원산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원산지 규정), 제2절(원산지 운영 절차),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Product-Specific Rules) 및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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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마. 당사자의토양, 수역, 해저또는
해저하부의하층토로부터추출되
거나채취된광물및그밖의자연
적으로발생하는물질(물등)

차. 가호부터 자호까지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그 당사자에서
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육류등)

【제3.3조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발췌)】

가. 당사자에서재배및수확, 수집
또는채집된식물및식물성상품
(과일, 채소등)

라. 당사자에서수행된수렵, 덫사냥, 
어로, 농작, 양식, 채집또는포획에
의하여획득된상품(야생동물등)

 RCEP 협정의 특혜관세대우(RCEP 세율)는 RCEP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만 적용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상품이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RCEP 협정은 일본-ASEAN 협정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판단에 관한 적용 대상을 각 당사자
로 한정한다는 개념을 채택한다.

Ⅱ-1 원산지 상품(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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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당사자에서출생하고사육된살
아있는동물(가축등)

다. 당사자에서사육된살아있는동
물로부터획득한상품(생유등)

가. 완전생산 상품



일본

드레싱

비당사자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당사자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일 것.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원산지 상품’이지만 재료의 재료를 역추적하면 비원
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원산지재료로만생산된상품의예】

원산지재료

제조

수입

수출

제조

원산지재료

제7류

제2103호

제2103호
품목별 원산지 규정

CC 또는 RVC40

Ⅱ-1 원산지 상품(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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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기타
재료

토마토
케첩

RCEP 당사자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당사자에서 생산된경우. 다만, 그 상품은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
정)에규정된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해야한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어도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작업·가공이 이
루어졌을 경우에는 최종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에상품HS 코드별로‘충분한작업·가공’ 기준이규정되어있다.

【품목별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상품의예】

비당사자 하나의RCEP 당사자

비원산지 재료 최종 상품

충분한작업·
가공

【품목별원산지규정의 3가지 유형】

①세번변경기준: 비원산지 재료와최종상품 사이에 특정 세변변경이 이루어짐.

②부가가치기준: 상품에 일정 이상의 가치를 부여함(공제법과 집적법 채택). 

③가공공정기준: 상품에특정가공(화학품의 화학반응)이 이루어짐. 

Ⅱ-1 원산지 상품(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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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은 각 EPA별로 상이함

원산지 규정은 각 EPA의 협상 결과 규정된 것이므로 각 EPA별로 상이합니다. RCEP 협정의
원산지 규정도 다른 EPA와는 상이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각 EPA의 원산지 규정은 세관 홈페이지 원산지 규정 포털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검색’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예】 HS 제3901호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

RCEP

TPP11

CTH 또는 RVC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에서 제3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및
중합체의 총 함유량의 50퍼센트 이상이 원산지 상품일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가. 35퍼센트 이상(집적법 적용 시) 혹은 나. 45퍼센트 이
상(공제법 적용 시)일 것(제3901호 상품으로의 세번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음)

일본-EU EPA CTSH,
화학반응이 발생할 것,
MaxNOM 50퍼센트(EXW) 또는
RVC 55퍼센트(FOB)

Ⅱ-1 원산지 상품(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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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RCEP 협정의 섬유제품에 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RCEP 협정은 원단⇒봉제의 1공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RCEP 협정의 섬유제품에 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제61·62류가 ‘CC', 제63류가 ‘CC'

또는 ‘CC 또는 RVC40’으로, CC를 적용할 경우 비원산지의 원단을 사용해 당사자에서 봉
제를 수행하면 규정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됩니다.
또 RCEP 협정에는 ASEAN 협정 등에서 채택 중인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 규정은

없으므로 CC를 적용할 경우 상품과 모든 비원산지 재료와의 사이에서 HS2단위 수준의
변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제

직물
(제52류)

RCEP 협정 제62류 품목별 원산지 규정 ＝ CC

의류
(제62류)

2공정기준

실
(제5205호)

제직/편직 봉제

의류
(제6205호)

ASEAN 협정 제6205호 품목별 원산지 규정 ＝ CC((중략) 제5208호(중략)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할 경우
에는 그 비원산지 재료가 각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당사자에서 완전히 직조된 경우에 한함.)

직물
(제5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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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원산지 상품(제3.2조)

1공정기준



Ⅱ-2 누적(제3.4조)

호주에서 생산되는 오렌지잼(제2007.91호)
재료: 오렌지(제0805호), 설탕(제1701호), 레몬즙(제2009호)
제2007.91호 품목별 원산지 규정: CC(2단위 세번변경기준)

비당사자 호주
레몬즙이제20류이므로CC(2단위세번변
경기준)를충족하지않음

⇒잼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음

레몬즙은태국의원산지상품으로호주에
서의생산재료로사용됨

⇒누적을적용해레몬즙을호주의원산지
재료로간주
⇒CC를충족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없음

⇒잼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됨

비당사자

태국
태국에서레몬(제8
류)을착즙한것

제8류 제20류 제17류

제8류 제17류

제2009.89호 품목별 원산지 규정: CC 또는 RVC40

제20류

호주

제2009.89호

24

‘생산 행위의 누적’ 적용에 대해서는 모든 서명국에 대한 RCEP 협정의 발효일에 검
토를 개시해 5년 내에 검토를 마친다.

제20류

👉

RCEP에는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당사자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될 경우
그 다른 당사자의 원산지 재료로 여길 수 있는 ‘부분 누적’이 채택되었다. 

(※)원산지 상품(제3.2조) 요건을 준수하는 상품 또는 재료

【부분 누적 적용의 예】
원산지지위를획득하기쉬워짐



다른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누적 규정을 적
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 제3.2조(원산지 상품)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재료가 누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가 협정 제3.2조(원산지
상품)의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의 바랍니다.

이전 장표의 호주에서 생산된 잼의 사례에서는 태국에서 생산된 레몬즙에 누적을 적
용했는데, 이 경우 레몬즙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레몬)가 제2009.89호(레몬즙의 HS 
코드)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 중 ‘CC'를 충족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레몬즙
을 제3.2조다호를 충족하는 태국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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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89호제08류

Ⅱ-2 누적(제3.4조)

포인트 어떤 재료가 누적의 대상인가

충분한 작업·
가공



Ⅱ-3 최소 공정 및 가공(제3.6조)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당사자에서 수행
된 공정이 상기에 해당할 경우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함.

가. 운송또는보관목적상상품이양호한상태로유지되도록보장하기위한보존공정

나. 운송 또는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 또는 전시

다. 감별, 체질, 선별, 분류, 연마, 절단, 쪼개기, 분쇄,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로 구성되는 단순한 가공

이조의목적상, “단순한”이란특별한기술또는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계, 기기또는
장비를필요로하지않는활동을한다. 

라.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또는 그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마.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단순 희석

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사. 동물의도살

이조의목적상, “도살”이란동물의단순한도살을말한다

아.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자. 단순 탈피, 씨제거 또는 탈각

차. 다른종류인지여부와관계없이 상품의단순한혼합, 또는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언급된 둘 이상의 공정의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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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공정이상품을생산하기위하여비원산지재료에대하여수행된경우‘최소공정및가공'에
해당하므로그상품에원산지상품의지위를부여하기에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으로여겨진다.



Ⅱ-4 최소허용수준(제3.7조)

품목별원산지규정에따른세번변경기준(CC,CTH,CTSH)을충족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있을경우에도
최소허용수준이라면그상품을RCEP 당사자의원산지상품으로인정할수있다.

【최소허용수준이란】
가. HS 제1류~제97류에분류된상품 : 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

그상품의 FOB의10% 이하일경우
나. HS 제50류~제63류에분류된상품 : 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의총중량이

그상품의총중량의 10%이하일경우

⇒ 제50류~제63류의 최소허용수준은상기가호와나호중하나를선택가능. 

【최소허용수준적용의예】

비당사자
호주 레몬즙은 제20류이므로 CC(2단위

세번변경기준)를 충족하지 않음

⇒레몬즙의 가치가 상품의 FOB의 10%
이하이므로 최소허용수준 적용 가능

⇒잼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됨제20류

100USD
27

제8류

30USD

제17류

10USD

제20류

5USD

호주에서 생산된 오렌지잼(제2007.91호)
재료: 오렌지(제0805호), 설탕(제1701호), 레몬즙(제2009호)
제2007.91호 품목별 원산지 규정: CC(2단위 세번변경기준)

원산지지위를획득하기쉬워짐

극히 일부



협정 제3.7조제1항가호의 최소허용 규정을 적용할 경우의 요건은 세번변경기준을 충
족하지 않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의 합계가 최종 상품의 FOB의 10％ 이하일 것
입니다. 즉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가 여럿 있을 때는 이들의 가
치의 합계가 FOB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이전 장표의 사례에 나왔던 레몬즙 외에 비원산지의 오렌지즙(제20류)도 재료로 사

용할 경우에는 CC(2단위 세번변경기준)를 충족하지 않는 레몬즙과 오렌지즙의 가치의
합계가 잼의 FOB의 10％ 이하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장표의잼사례에서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여럿있을경우】

비원산지 재료

제8류 제17류

잼 100USD
레몬즙 5USD／오렌지즙 6USD
⇒(5＋6)/100×100＝11％≧10％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
료의 가치의 합계가 10% 이상
⇒최소허용수준 규정을 충족하지 않음

⇒잼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음

5USD 6USD

제20류
＝CC를충족하지않음

Ⅱ-4 최소허용수준(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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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최소허용수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Ⅱ-5 RCEP 협정의 운송 기준(제3.15조)

👉다른 RCEP 당사자를 통하여 운송되는 경우도 운송 기준의 대상이 된다. 

나. 제3국(비당사자또는중간경유당사자들)을통할경우

29

 RCEP 협정의 ‘운송 기준’은 제3.15조(직접 운송)에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지위가 유지된다.

가. 수출 당사자에서 수입 당사자로 직접 운송될 경우
나. 제3국(비당사자 또는 경유국인 당사자(이하 “중간 경유 당사자들”이라 한다))을 통하
여 운송되었을 경우로 다음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1) 제3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2) 제3국에서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을 것

(※)하역, 재선적, 보관또는그상품을양호한상태로보존하거나

운송하기위하여필요한그밖의모든공정과같은물류활동은제외함.

 상기 나호 요건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제3국의 통관 서류나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이 요
청하는 서류를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45쪽 참조). 

가. 직접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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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원산지 증명(제3.16조)

 일본의 원산지 증명은 상기 3종류+1종류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가 추가됨

일본으로의 수입 시에만 협정 발효일부터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를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일본 외의 당사자에서는 협정이 모든 서명국에서 발효된 후 도입을 검토하

도록 되어 있음). 【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

일본의 경우(협정 발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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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상기가호, 나호, 다호및‘수입자에의한자기신고제도’ 이용가능. 
다만, 다호는 호주,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에 한함.

【수출】 상기 가호, 나호, 다호를 이용 가능. 다만, 다호는 호주, 뉴질랜드로의 수출에 한함. 

👉

 RCEP 협정의 원산지 증명은 다음 3종류

가.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제3자 증명 제도】
나.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 【인증수출자 제도】
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

(※) 각당사자의제도도입에일정유예기간(발효로부터10년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20년
내), 10년을한도로연장가능)이마련되었으며수출국·수입국쌍방에도입되어있을경우에한
해이용가능. 

새롭게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세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하겠습니다.

협정발효일부터수출자또는생산자에의한원산지신고를도입하는당사자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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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제도(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는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이 인증한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신고를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경제산
업성 장관이 인증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체결한 EPA 중 일본-멕시코 EPA, 일본-스위스 EPA, 일본-페루

EPA 등 3개 협정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 인증 기준, 인증수출자에 부과되는 의무 등에 대해서는 경

제산업성 홈페이지 ‘경제연계협정(EPA)에 따른 인증수출자 자기증명 제도 신청·이용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gensanch
i/approved.html#q-1

포인트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하여

Ⅲ-1 원산지 증명(제3.16조)

포인트 제3자 증명 제도 이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에 대하여

각 당사자의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세관 홈페이지 원산지 규정 포털 등에서 안
내하겠습니다. 일본의 발급 기관은 일본상공회의소입니다.



Ⅲ-1 원산지 증명(제3.16조)

원산지 증명 최소 정보 요건(부속서 3-나)

발급기관에의하여발급된원산지증명서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
한다)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HS)(6 단위)
마.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바. 원산지 결정 기준
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신고
아. 발급 기관의 증명, 인장, 서명
자. 제2.6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차. 송장번호, 출발일 등과 같이 탁송물을 확
인하기 위한 세부사항
카.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타. 상품의 수량
파.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규정

인증수출자에의한원산지신고
수출자또는생산자에의한원산지신고

수입자에의한원산지신고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
한다)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HS)(6 단위)
마. 인증수출자나 생산자의 인증번호 또는 식
별번호
바. 고유 참조번호
사. 원산지 결정 기준
아. 작성자에 의한 증명

자. 제2.6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차.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카. 상품의 수량
타 연결 원산지 신고의 규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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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원산지 증명(제3.16조)

원산지 증명서(제3자 증명 제도) 양식 원산지 신고(인증수출자 제도) 양식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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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원산지 증명(제3.16조)

원산지 상품 신고서(자기신고 제도) 양식 견본 및 필수 기재 항목 1/3

【항목1~3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 또는
수하인에 관한 정보】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생산자의 이름 및 주
소, 수입자 또는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는 필수 기재 항목. 다만, 생산자 이름
및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NOT AVAILABLE'
을 기재. 

【항목4 고유 참조번호】
신고서 작성자가 관리하는 임의 정리 번호
를 기재. 

【항목5 품목명 및 송장번호·날짜】
상품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 송장번호·날짜는 수입
시 발행된 것을 기재. 해당 송장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발행된 것이 아닐 경우(제3자 송장의 경우)에는 송장 발행자의
이름 및 국가명을 ‘10. Remarks’란에 기재. 

【항목6 세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년판에 따라 6단위
세번을 기재. 

협정상정해진양식은없으며최소정보요건(33쪽참조)이포함되어있다면임의양식으로작성가능합니다. 또
협정상RCEP 원산지상품신고서는영어로작성해야하며수입자자기신고의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세관홈페이지에게재된양식견본에는각항목의일본어번역이함께실려있습니다. 많은이용바랍니다.

양식 견본 상단



Ⅲ-1 원산지 증명(제3.16조)

【작성자】
본 신고서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음(해당 박스에 체크 표시할 것). 또 수입자를
대신해 수입자의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음. 일본으
로의 수입일 경우 작성자 서명은 불필요.

【항목11 원산지 증명 원본 정보】
협정 제3.19조에 따라 발급된 연결 원산지 증명의
경우 필수 기재 항목.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 연월일, 발급
국가, RCEP 원산지 국가, (적용 가능한 경우)인증수
출자 인증번호를 기재.

【항목12 작성자에 의한 서약】
수입자 자기신고일 경우 importing country는 기
재할 필요 없음.

【항목9 수량 및 FOB】
FOB는 원산지 기준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적용되
었을 경우에만 기재.

【항목7 원산지 기준】
적용한 원산지 기준을 기재.
(WO: 완전생산 상품, PE: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CTC: 세번변경기준, RVC: 부가가치기준(역내
가치포함비율), CR: 가공공정기준(화학반응), ACU: 
누적, DMI: 최소허용수준)

항목10 기타 특기 사항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항목8은 다음 장표에서 설명

원산지 상품 신고서(자기신고 제도) 양식 견본 및 필수 기재 항목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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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견본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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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8 RCEP 원산지 국가】

협정 제2.6조에 따라 결정된 ‘RCEP 원산지 국가’를 기재한다. 기재 요령은 이하 참조.

37

자신이 소유한 정보를 토대로 ‘RCEP 원산지 국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세율인 당사자명과 함께 *(제2.6조제
6항가호일 경우) 또는 **(제2.6조제6항나호일 경우)를 기재한다.

예) Australia *, Indonesia **

주: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협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입자는 다음 중 하나의 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 당사자가 그러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자들로부터의 동일한 원산지 상품에 적용
하는 관세 중 최고 세율(제2.6조제6항가호)
・수입 당사자가 당사자들로부터의 동일한 원산지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 중 최고 세율(제2.6조제6항나호)

원산지 상품의 예 기재 사항

수출 당사자에서 원산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명을 기재.

수출 당사자명을 기재.

원산지 상품 신고서(자기신고 제도) 양식 견본 및 필수 기재 항목 3/3

상기 이외의 경우
(c) 부록에 적시한 원산지 상품으로 수출 당사자의 부가가치가 상품 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일 경우
(d) 협정 제3.2조가호에 언급된 완전생산 상품
(e) 부록에 적시한 품목 이외의 원산지 상품 중 협정 제3.2조다호에 언급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3-가)을 충족하는 상품
(f) 부록에 적시한 품목 이외의 원산지 상품 중 협정 제3.2조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
품으로 최소 공정 이외의 생산 공정이 수출 당사자에서 수행된 경우

(a) 협정 부속서Ⅰ 수입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이하 ‘부록'이라 한다 )에 적시한 원산지 상품으로 수출
당사자의 부가가치가 상품 가격의 20퍼센트 미만일 경우
(b) 부록에 적시한 품목 이외의 원산지 상품 중 협정 제3.2조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으로 협정 제2.6조제5항에 언급된 최소 공정 이외의 생산 공정이 수출 당사자에서 수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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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원산지 증명의 이점으로는 원산지 증명 원본에 기재된 화물을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분할해 각 당사자로 수출할 경우 분할된 화물
별로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8

 일본-ASEAN 협정에채택되어있다(발급기관에의한원산지증명서만).

 임의규정이므로중간경유당사자에서연결원산지증명발급이가능한지는해당당사자의운
영여부를확인해야한다.

 제3.19조제1항의 요건을모두충족할경우에만연결원산지증명을발급할수있다(다음장표참
조).

 '수출자가발급하는연결원산지증명‘ 작성은수입당사자가수출자·생산자에의한자기신고제
도를도입하고있을경우에만가능하다.

(※) 수출자·생산자에의한자기신고제도를도입하지않은수입당사자에서는원산지증명원본이‘수출자·생산자에의한원산지증명'
일경우연결원산지증명을인정하지않는경우가있으므로요주의.

 최소정보요건중‘RCEP 원산지국가’에대해서는연결원산지증명발급·작성시에중간경유당
사자에서새롭게판단해기재하게되어있다.

 【일본수입통관시】중간경유당사자의수출자(인증수출자제외)가작성한연결원산지증명의
경우‘원산지상품으로서자격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로써제3.19조제1항라호를 충족함을
명시하는서류(비조작증명등)의제출을요한다.

👉

수출 당사자의 원산지 증명 원본에 기초해 중간 경유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
자 또는 수출자가 발급 또는 작성 가능한 원산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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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그 진정 등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연결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
야 한다.

다. 연결 원산지 증명이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따른 원산지 증명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마. 분할 수출 선적의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바. 연결 원산지 증명상 정보는 원산지 증명 원본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를 포함하
여야 한다.

연결 원산지 증명 발급 요건(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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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제도·자기신고 제도의 증명서류 양식에 대하여

협정상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최소 정보 요건(33쪽 참조)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 견본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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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제도 대상이되는수출당사자 증명서류취득방법

제3자 증명 제도

(원산지증명서)
모든당사자

수출당사자의 권한있는발급 기관에
수출자또는생산자가 발급의뢰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신고)
모든당사자

수출당사자의 권한있는발급기관에
의해인증된 수출자가서류작성

(임의양식)

자기신고 제도

수입자 모든당사자
일본의 수입자가 서류작성

(임의양식)

수출자
생산자

호주·뉴질랜드
※협정발효시

수출 당사자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류작성

(임의양식)

(원산지상품신고서)



 일본으로의 수입 시에 제3자 증명 제도 또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이용하여 특혜관세대
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수입 신고 서류 외에 원칙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가격 총액이 20만 엔 이하인 상품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A 제3자 증명 제도일 경우 발급 기관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B 인증수출자 제도일 경우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

 제출 서류

 사전심사결정을 취득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의
‘화물의 원산지'에 관한 부분의 기재 사항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도 이들 서류는 유
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EO 수입자에 의한 특례 신고의 경우 상기 A 또는 B의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보존하
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AEO 수입자가 일반 수입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출할 필
요가 있습니다.

A
원산지
증명서

+
수입
(납세)
신고서

인보이스

제3자 증명 제도·인증수출자 제도 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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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B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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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킹리스트
선하증권

(B/L)

통상적인수입신고서류



 일본으로의 수입 시에 자기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상적
인 수입 신고 서류 외에 원칙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가격 총액이 20
만 엔이하인 상품에 대해서는 생략가능합니다.

Ⅰ．원산지 상품 신고서
Ⅱ．
Ⅲ．관계 서류

 자기신고 제도의 원산지 상품 신고서·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
능합니다. 세관홈페이지의양식견본도이용할수있습니다.

 제출 서류

 사전심사결정을 취득한경우 또는완전생산 상품일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서 자격을 갖
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AEO 수입자에 의한 특례 신고의 경우 상기 Ⅰ, Ⅱ, Ⅲ의서류를 제출하는 대신보존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AEO 수입자가일반수입신고를할경우에는제출할필요가있습니다.

③
관계
서류

①

원산지
상품

신고서

②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

+

원산지 상품임을증명하는서류
(명세서 등 ※ ※ )

+

자기신고 제도 이용에 대하여

원산지상품으로서자격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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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납세)
신고서

인보이스
선하증권

(B/L)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

통상적인수입신고서류

패킹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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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자기신고 제도) 양식 견본 및 기재 사항

【항목2 원산지 상품 신고서의 상품 번호】
원산지 상품 신고서 중 ‘상품 개요’의 상품란 번호 등 원산지
상품 신고서에 관한 내용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을 기재. 

【항목6상기항목4에서적용한원산지기준을충족한다는점에관한설명】

• 세번변경기준(CTC):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관세율표 번호

• 부가가치기준(역내가치포함비율)(RVC): 협정 제3.5조에 언급된 공식을
통해 일정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가공공정기준(화학반응)(CR): 협정 부속서 3-가의 두주 제7항바호에 언
급된 화학반응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기타 원산지 기준: 수입하려는 상품이 적용할 협정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명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

 'RCEP 원산지 국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기재.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예시입니다.
원산지 기준을 어떻게 충족했는지에 대한 설명
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한하지 않습니
다.

【항목9 작성자】
본 명세서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음.
또 수입자를 대신해 수입자의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음.

원산지 기준에 관한 기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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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4 적용할 원산지 기준】

적용할 기준에 체크 표시.

적용할원산지기준을충족한다는점을명시하기위해필요한다음과같은

사실을기재.

완전생산상품: 협정제3.2조가호에언급된하나의당사자에서완전하게획득

되거나생산된상품이라는점을확인할수있는사실

원산지재료로만생산된상품: 협정제3.2조나호에언급된하나이상의당사

자들로부터의원산지재료로만당사자에서생산된상품이라는점을확인할

수있는사실

품목별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상품: 품목별로규정된원산지기준을충족하

는지를확인할수있는사실



① 완전생산 상품일 경우
계약서, 생산증명서, 제조증명서, 어획증명서 등

② 원산지 재료로만 완전히 생산된 상품일 경우
계약서, 총부품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각 재료·부품 투입 기
록, 제조원가계산서, 송장, 가격표 등

③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일 경우

a.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부품표, 재료일람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등

b.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조원가계산서, 매입장, 전표, 청구서, 지불 기록, 송장, 
가격표 등

c. 가공공정기준을적용할 경우
계약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생산내용증명서 등

④ 기타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재료의 당사자 원산지 증명서 등, 제조원가계산서, 기
타 수입하려는 상품이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
족한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기재한 자
료

⑤ 'RCEP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

⑥ 중간 경유 당사자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연결 원산지 증명의 경우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재수출된 화물에 대해 중간 경유 당
사자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명시한 자료

 관계 서류의 예

관계서류란원산지상품신고명세서에기재한설명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입니다. 
다음과같은서류를예로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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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계 서류의 예

그 밖의 서류라도 계약서,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과 RCEP 원산
지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 44



 운송 도중 제3국을 경유할 경우, 운송 기준 요건의 준수를 입증하는 서류를 수입 당
사자의 관세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29쪽 참조). 

 일본으로의 수입 시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나호에 언급된 ‘운송요건
증명서’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서류다. 

・통과선하증권 사본
・세관 및 기타 권한 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
・기타 세관장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서류

(예)수출당사자에서제3국및제3국에서일본으로의운송관계관련서류(선하증권등)
창고관리책임자등에의한비조작증명서류
세관통제하에있는창고로의반출입기록사본등

 관세가격 총액이 20만 엔 이하일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제3국(비당사자 또는 중간 경유 당사자)을 경유할 경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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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서추가가공을거치지않았음과관세당국통제하에머물러있음을

증명하는서류를일본세관에제출한다. 

운송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운송요건증명서)



RCEP 협정 제3.23조제1항의 ‘수입 후 특혜관세의 신청‘ 규정은 일본에서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동 조 제1항에 사후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동 조 제2항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대우 신청 의사를 수입 시에 통보하도록 요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동 조 제2항을 적용해 허가 전 반출 제
도(BP)로 대응합니다.

【제3.23조수입후특혜관세의신청】
1. 각당사자는자신의법과규정에따라, 상품이그당사자로수입되었을때원산지상품으로서자격을갖추었을경

우, 그상품의수입자는그당사자의법과규정에명시된기간내에그리고그상품이수입된날후부터그당사자의
관세당국에다음을제시하는경우상품에특혜관세대우가부여되지않은결과로납부된모든초과관세, 예치금
또는보증금의환급을신청할수있도록규정한다.

가. 그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서자격을갖추었다는원산지증명및그밖의증거, 그리고
나. 신청된특혜관세대우를충분히입증하기위하여관세당국이요구할수있는수입과관련된그밖의그러한

서류
2. 제1항에도불구하고, 각당사자는자신의법과규정에따라수입자가특혜관세대우신청의의사를수입시그당사

자의관세당국에통보하도록요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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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46

일본의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23조제1항 ‘수입 후 특혜관세의 신청
‘에 대하여



제3자 증명 제도(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기초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경우, 일본 세
관에 대한 수입 신고 시에 원산지 증명서 외에 별도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 등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 증명 제도를 이용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경우에도 수입자 자신이

그 화물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필요는 있으므로 이 점
유의바랍니다.

 제3자 증명 제도를 이용할 경우의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일본으로의 수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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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제3자 증명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세관에 대한 수입 신고 시에 원
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A
원산지
증명서+

47

수입
(납세)
신고서

인보이스
선하증권

(B/L)

통상적인수입신고서류

패킹리스트



수입자 자기신고는 수입 신고 시에 수입자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
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수입자 자기신고의
경우 수출국·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사후 확인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수입자에 대
한 사후 확인 시에 수입자 자신이 수입국 세관에 정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특혜
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과 RCE
P 원산지 국가를 명시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증명 제도를 이용
바랍니다.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의 범위 내에서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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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영업비밀등을이유로수출자에게서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서자격을갖추
었는지에대한정보를얻지못한경우수입자자기신고를이용할수있는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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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자기신고 이용 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출자에게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명시하는 충분한 정보를 얻
지 못한 경우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



수입자생산자 수출자

권한있는당국

Ⅲ-4 검증(제3.24조)

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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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수입국

 RCEP 협정에서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3.24조에 따라 다음의 수단으로 수입된 상
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다.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라. 수출 당사자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검증
마.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절차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의 경우 상기 수단 중 가호만 실시 가능. 그 외의 제도의 경우 제3
자 증명 제도, 자기신고 제도 모두 수단은 동일. 실시 순서에 대해서는 라호의 방문 검증을
통한 확인을 다호 실시 후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외에 특별한 규정은 없음.

발급 기관
나. 라. 요청 송부

나. 정보 요청

라. 방문
가. 정보 요청

다. 정보 요청

나. 라. 에 대한 협력다.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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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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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에 관한 각 당사자의 접촉선(콘택트 포인트)에 대하여

상대국으로부터 상기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정보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
다면 이용한 증명 제도에 따라 각 기관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증명 제도·인증수출자 제도: 경제산업성(원산지증명실)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 재무성(원산지규정실)

 제3자증명제도·인증수출자 제도를이용할경우
일본상공회의소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원산지증명실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를 이용할 경우
재무성 관세국 관세과 원산지규정실

 제3.24조의 각주에 당사자는 자신의 수출된 상품의 검증을 위한 단일 접촉선(콘택트 포인
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 내에 접촉선을 설치할 예정입니
다.

 일본이 수출국이 되어 상대국(수입국)으로부터 수출국 검증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접촉선
을 통해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국이 일본의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
청할 경우에도 접촉선으로 요청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이용한 증명 제도에 따
라 각기 다음 기관이 수출자·생산자에게 연락합니다.



수입자의 유지
의무

수입 허가일 익일부터 5년간 다음의 서류를 유지한다. 
유지해야 할 서류는 선택한 신고 제도에 따라 다르다. 

 제3자 증명 제도,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 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
원산지 상품 신고서 및 신고서 작성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RCEP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
포함)

 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
원산지 상품 신고서를 포함해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RCEP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 포함)

※ 수입 신고 시에 세관에 제출한 서류는 유지 의무 대상이 아님. 

Ⅲ-5 기록 유지 요건(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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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및 국내법에 따라 일본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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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생산자
의 유지 의무

수출자·생산자 자기신고의 경우 작성일부터 3년간, 제3자
증명 제도 및 인증수출자 제도를 이용한 수출자·생산자는
발급·작성일의 익일부터 3년간 다음의 서류를 유지. 

 원산지 증명서·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원산지 상품
신고서의 사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RCEP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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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6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제3.30조)

선적

보세구역에 보관

수
입
신
고

수
입
신
고

운송 중

선적

(주)원산지 상품 신고서·원산지 증명서는 RCEP 협정 발효일 이후에 작성·신청해야 함

일
본
도
착

일
본
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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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후 180일발효RCEP 협정 발효 전

RCEP 협정 규정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인 다음의 화물은 협정 발효일부터 180일 내에 수입
신고할 경우 필요한 특혜관세대우 신청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RCEP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동 EPA 발효일에 수출 당사자에서 수입 당사자로 운송되고 있었던 경우
・이미 수입 당사자에 도착해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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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RCEP 원산지 규정 구성

Ⅱ.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상품(제3.2조)
－2 누적(제3.4조)
－3 최소 공정 및 가공(제3.6조)
－4 최소허용수준(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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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CEP 협정의 관세 차별(제2.6조)

Ⅴ. 기타

목 차



관세 차별 규정의 개요(RCEP 제2.6조)

(1) 기본규정(제2.6조제2항)
RCEP 원산지국가는RCEP 원산지규정장의규정에따라그상품의원산지지위를획득한당사자이다.다만, 원산지재료

로만생산된상품일경우수출국에서최소공정외의생산공정이수행된경우에한한다.

(2) 특정품목에대한특별규정(제2.6조제3항)

수입국이자신의양허표부록에적시한원산지상품(일본은100품목기재)에대해서는수출국에서발생한부가가치가20
%를충족하는경우에만수출국이RCEP원산지국가가된다.

(3) 보완적규정(제2.6조제4항)
상기 (1), (2)로원산지국가가확정되지않는경우,최고가치의원산지재료를기여한당사자가RCEP 원산지국가가된다.

(4) 수입자의선택에따르는규정(제2.6조제6항)
상기에도불구하고수입자는원산지재료를제공한당사자또는모든당사자중최고세율을선택가능하다.

예시

대중국관세율10%

대베트남관세율0%

(중국)

(베트남)

(일본)

●RCEP 협정에는상대국에따라양허내용이다른국가가있
다(일본,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등 7
개국).

●일본의경우①ASEAN·호주·뉴질랜드②중국③한국등 3
그룹별로양허내용이다르고그결과동일원산지상품에
대해상대국별로상이한세율이적용되는경우가있다. 

●관세 차별 발생 품목일 경우 우회 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RCEP 협정 제2.6조(관세 차별)에 관세 차별이 규정되
어있다.

관세 차별 규정 설정배경

Ⅳ RCEP 협정의 관세 차별(제2.6조) 배경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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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의 수입 시 관세 차별 품목의 RCEP 원산지 국가 확인 포인트

1단계 수입하려는 상품의 세번 9단위 코드를 확인한다.
⇒ 품목 분류에 관한 사전심사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index.htm#a
상품 수출국에 대해 RCEP 세율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1단계에서 확인한 세번 9단위 코드를 토대로 세관 홈페이지의 실행관

세율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jp/tariff/index.htm

상품이 협정상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index.htm#h

2단계

3단계

4단계 RCEP 원산지 국가를 결정한다(관세 차별 규정을 적용).
① 상품에 관세 차별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 2단계에서 확인한 실행관세율표에서 RCEP 협정세율란(상대국별로 총 3열)에
전부 동일 세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관세 차별 발생 품목입니다. 

② ①에서 관세 차별이 발생한 경우, 1단계에서 확인한 세번 9단위 코드가 부록의
100품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100품목 리스트를 확인 바랍니다(세관 홈페이지에 공표 예정). 

③ 다음 장표의 도식에 따라 RCEP 원산지 국가를 결정해 원산지 증명에 기재한다. 

Ⅳ RCEP 협정의 관세 차별(제2.6조) RCEP 원산지 국가 확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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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경우RCEP 원산지국가는수출당사자(=원산지상품의지위를획득한국가)와동일합니다. 

RCEP 원산지 국가 결정 도식
(상품 무역 장의 제2.6조에 따른 도식)

일본의 양허표 부록상 특정 원산지 상품(100품목)에 해당합니까?

① 또는 ③

최소 공정 이외의 생산 공정(※)이
수출 당사자에서 수행되었습니까?

Yes

Yes No

Yes No

No ②

※”최소 공정”은 운송, 보관 또는 판매를 위한 보존 또는 포장, 선별, 분류, 절단 등으로 구성된 단순한 공정, 구별 표시, 인쇄, 단순 희석, 
분해, 도살, 페인팅, 광택, 단순한 혼합, 앞서 언급된 공정의 조합 등의 공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제2.6조제5항 참조).

Ⅳ RCEP 협정의 관세 차별(제2.6조)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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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생
산에 관여한 당사자 또는 모든 당사자 중
최고 세율을 선택 가능(제2.6조제6항)

수출 당사자인 최종 상품 선적 국가에서

2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습니까?

①완전생산 상품 ②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③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중 하나입니까?

원산지재료에최고가치
를기여한당사자
(제2.6조제4항)

수출 당사자
(제2.6조제3항)

수출 당사자
(제2.6조제2항)

수출 당사자
(제2.6조제2항)

원산지재료에최고가치를
기여한당사자

(제2.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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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등
문의

세관
답변

(서면은원칙30일내)

●사전심사결정은 화물을 수입하려는 분이나 기타 관계자가 세관을 대상으로 수입 전에
수입할 예정인 화물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협정의 적용·해석 등)를 서면으로 문
의해 세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입할 예정인 화물의 원산지, RCEP 협정 세율(특혜관세) 적용 여부 등을 미리 알 수 있고
적용될 세율을 사전에 알 수 있어 수입 관련 비용 등의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RCEP 협정 제2.6조에 언급된 ‘RCEP 원산지 국가'도 사전심사결정 답변 대상입니다(희
망제).

●화물이 실제로 수입될 때의 수입 통관 시에는 사전심사결정을 통해 이미 해당 화물
의 지위(원산지)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 화물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관이 발표한 답변(심사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최장 3년간 세관 수입 신고 심사 시 유
효(법 개정 등으로 인해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 등을 제외함)하므로 계속적으로 같은 화
물을 수입할 경우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두나 이메일을 통한 사전심사결정 문의(서면을 통한 사전심사결정 문의에 준하는 지위로 전환한 경우
를 제외함)의 경우 수입 신고 심사 시에 유효하지 않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일본 세관의 서면을 통한 사전심사결정은 RCEP 협정 발효 전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시 등은 추후 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Ⅴ-1 【수입】 사전심사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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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결정 문의 및 원산지 규정·관련 통관 절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1 【수입】 사전심사결정 제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관 전화번호 메일 주소

하코다테세관
업무부원산지조사관

0138-40-4255 hkd-gyomu-gensan@customs.go.jp

도쿄세관
업무부수석원산지조사관

03-3599-6527 tyo-gyomu-origin@customs.go.jp

요코하마세관
업무부원산지조사관

045-212-6174 yok-gensanchi@customs.go.jp

나고야세관
업무부수석원산지조사관
시미즈세관지서원산지조사관

052-654-4205
054-352-6114

nagoya-gyomu-gensanchi@customs.go.jp
nagoya-shimizu-gensanchi@customs.go.jp

오사카세관
업무부수석원산지조사관

06-6576-3196 osaka-gensanchi@customs.go.jp

고베세관
업무부수석원산지조사관

078-333-3097 kobe-gensan@customs.go.jp

모지세관
업무부원산지조사관

050-3530-8369 moji-gyomu@customs.go.jp

나가사키세관
업무부원산지조사관

095-828-8801 nagasaki-gensanchi@customs.go.jp

오키나와지구세관
업무부원산지조사관

098-943-7830 oki-9a-gensanchi@customs.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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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협정·재무성 소관 물품의 품목별 협상 결과

https://www.mof.go.jp/customs_tariff/trade/international/EPA/20201115.pdf

○ RCEP 협정 조문, 원산지 규정 등

https://www.customs.go.jp/roo/information/rcep.htm

○ EPA의 관세 제도, 통관 절차, 개요, 협정 본문, 적용 세율 등의 정보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fta-EPA_index.htm

○ EPA의 원산지 규정 관련 정보(원산지 포털)

https://www.customs.go.jp/roo/index.htm

○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절차에 관한 문의처: 
https://www.customs.go.jp/roo/origin/question.htm

○ EPA 이용에 관한 요망·질문 등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jp/quest/index.htm

Ⅴ-2 RCEP 협정 등, EPA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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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EPA 이용과 관련해서는 세관 홈페이지 ‘경제연계협정(EPA/FTA)’ 페
이지를 활용 바랍니다.

EPA의 관세 제도, 통관 절차, 개요, 협정 본문, 적용 세율 등의 정보가 게재
되어 있습니다.

Ⅴ-2 RCEP 협정 등, EPA 관련 정보 【세관 홈페이지 경제연계협정(EPA/FTA) 페이지】

①세관 홈페이지 첫 화면의
‘법령·정책 등 알아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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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팝업메뉴에서
‘경제연계협정(EPA/FTA)’ 클릭



EPA 이용에 관한

요망·질문

Ⅴ-2 RCEP 협정 등, EPA 관련 정보 【세관 홈페이지 경제연계협정(EPA/FTA)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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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계협정(EPA/FTA) 페이지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fta-EPA_index.htm

RCEP 협상 개요·경위
협정 본문

6월 실시한 설명회 Q&A 등

일본 측 관세율 일람표
상대국 측 양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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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RCEP 관세율 일람표는 세관 홈페이지 게재를 위해 준비 중입니다. 
협정 발효 전에 공표하겠습니다.

Ⅴ-2 RCEP 협정 등, EPA 관련 정보 【세관 홈페이지 경제연계협정(EPA/FTA) 페이지】

일본 측 관세율 일람표 게재 페이지



최신 RCEP 협정 세율 확인

RCEP 협정 발효에 따른 일본 측 최신 RCEP 협정 세율에 관한 정보는 세관
홈페이지의 실행관세율표 내 RCEP 협정 세율란에 추가됩니다.

Ⅴ-2 RCEP 협정 등, EPA 관련 정보 【최신 RCEP 협정 세율 확인】

①세관 홈페이지 첫 화면의

'품목 분류 알아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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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팝업메뉴에서

‘실행관세율표’ 클릭

③최신 ‘실행관세율표’ 
클릭

수입통계품목표(실행관세율표) 일람 페이지
https://www.customs.go.jp/tariff/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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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관세율표

RCEP 협정 세율은 근시일 내에 추가하겠습니다.

Ⅴ-2 RCEP 협정 등, EPA 관련 정보 【최신 RCEP 협정 세율 확인】

RCEP
추가 예정



원산지 규정 포털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검색, 자기신고 제도 양식 견본, 사전심사결정, 사후
확인에 관한 정보 외에 EPA/GSP 원산지 위반 사례도 소개합니다.

②팝업메뉴에서
‘원산지 규정 포털’을 선택합니다.

또는 검색하려는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①세관 홈페이지 첫 화면의

‘원산지 규정 알아보기‘

클릭

Ⅴ-2 RCEP 협정 등, EPA 관련 정보 【원산지 규정 포털】

67



원산지 규정 포털 https://www.customs.go.jp/roo/index.htm

사전심사결정 정보
·공개 답변 일람표 등

사후 확인 정보
·위반 사례집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RCEP 협정 선택

협정 조문, 
원산지 규정 등의 정보

Ⅴ-2 RCEP 협정 등, EPA 관련 정보 【원산지 규정 포털】

자기신고 제도

양식 견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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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고 제도
수출 상담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검색 시스템



●일본-EU 협정 HS 제3901호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검색

●RCEP 협정 HS 제3901호

Ⅴ-2 RCEP 협정 등, EPA 관련 정보 【원산지 규정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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